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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v 추진 근거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기관 다양화와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상속인들은 상속 과정에 어려움 호소

    ※ 최근 5년 평균 사망자 수는 연 34만 명, 상속자산은 연 평균 47조 원(상속세 신고기준)

○ 정부는 상속인이 한 번의 조회 신청만으로 피상속인의 자산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98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15년~)

□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실제 상속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고충 발생

○ 특히,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 특성상 다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상속인은 수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 금융기관 방문 필요

    ※ 최근 5년간 신고된 상속세 대상 중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한 해 평균 5조 8천만 원 이상

□ 또한,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종류 및 신청 양식 등이 다르고 

복잡한 내부 처리절차 및 관행 차이 등으로 가족 잃은 국민들이  

상속 과정에서 불편 증가

□ 이에 금융기관의 상속처리에 대한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원스톱‧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처리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국민생각함 설문(’25.12월) ⇨ 실태조사 및 기관(금감원 및 금융협회) 협의(2~4월)  

 ⇨ 개선안 마련 및 의견조회(5월) ⇨ 전원위 의결(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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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현황

□ 상속

○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그 자산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 의무의 일체를 주고 받는 행위

  * 사망 이외 실종선고(행방‧생사불명 5년 이상), 인정사망(공무원의 사망보고) 포함

○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하되, 배우자의 경우 ①, ②위와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상속의 순위>

구분 상속인 공동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가산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특별연고자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을 요양하고 있던자,

 • 기타 특별한 연고자가 법원에 청구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5순위 특별연고자

6순위 국고귀속

  ※ (대습상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

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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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주요 절차

○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개시

○ (상속자산 등 확인) 상속인의 재산(금융, 부동산, 연금, 현물 등)과 채무 

(채무, 미납세금 등)을 확인, 상속인 연락 등 법정상속인 확인

○ (상속 결정)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서 결정

  ① 단순승인 : 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 의무의 일체를 승계

     ※ 상속재산의 임의 처분, 상속 결정기간 경과 등은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 

  ② 한정승인 :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상속인의 채무액을 모두 매각‧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한해서 상속지분별 지급

  ③ 상속포기 : 상속 재산의 권리와 채무 의무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그 권리와 의무는 차순위 상속인 순으로 차례로 귀속

     ※ 다만, 상속 포기자는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산

관리 책임 부여(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상속포기 효과가 발생)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부동산, 차량 등)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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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속관련 현황 (국가데이터처 통계)

○ (사망자 수) 최근 5년 간 국내 연 평균 사망자 수는 약 34만 명 상회

<최근 5년 사망자 수>
(단위 : 명)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망자수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3,389

  ※ 동일 기간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 

○ (자산현황) ’24년 기준 가구별 평균 자산 규모는 5억 4천만 원으로 

’20년 대비 약 9천 5백만 원(21.3%) 증가, 이중 부채가 약 9천만 원

(16.9%)이며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83.1%)

<최근 5년 가구별 보유자산>
(단위 : 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자산 44,543 50,253 54,772 52,727 54,022

부채 8,256 8,801 9,170 9,186 9,128
18.5% 17.5% 16.7% 17.4% 16.9%

순자산 36,287 41,452 45,602 43,540 44,89481.5% 82.5% 83.3% 82.6% 83.1%

  ※ 자산 :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모든 경제적 가치(재산+부채)

○ (상속세 신고 현황) 최근 5년 간 상속세 신고 상속자산은 연 평균 

47조 원에 달하며, 피상속인 수도 연 평균 약 1만 7천 명으로 나타남

<최근 5년 상속세 신고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속자산 (백만원) 27,302,185 65,849,694 56,403,717 38,959,666 46,933,970 

 피상속인수 (명) 11,521  14,951     19,506     18,282     20,167 

  ※ 상속자산 및 피상속인수는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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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자산>
(단위 : 백만원)

<상속세 납부 상속자수>
(단위 : 명)

  - 그러나 각종 세액공제에 따른 과세미달 상속자산 및 상속인수를 

감안하면, 실제 상속인 및 자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

 1.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 10억원 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2. 배우자만 있는 경우 : 7억원 공제(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2억원)

 3. 자녀만 있는 경우 : 5억원 공제(일괄공제 5억원)

 ※ 일반적 기준이며, 사전증여 합산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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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속 지원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 (개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자 금융감독원에서 통합 조회서비스 제공(’98년 도입)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대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및 연금보험 등 금융회사

○ (조회범위)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

카드,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

  ※ 대다수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등을 통해 참여중이나, 일부 조회 불가능 회사 존재

○ (신청방법) 방문(금감원 본‧지원, 은행, 보험사, 시‧구, 읍‧면‧동)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방정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통합신청 가능(정부24 포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흐름도>

  ※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를 개인에게 서면 통보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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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행정안전부)

○ (개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20여 종)를 한 번에 통합 신청

  ※ 안심상속서비스(’15. 6월)로 개시 이후, ’17. 8월 온라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통

○ (조회범위)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여 종의 재산 정보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정보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재산정보를 통합 조회

<통합 조회 종류>

①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

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

(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어선정보

(소유내역), ⑲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⑳상조상품

가입여부

○ (신청방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방문(시‧구, 읍‧
면‧동)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또는 이후 방문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제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자동 신청

○ (결과확인) 해당기관에서 문자, 이메일 등 결과 확인방법 안내

  ※ 금융재산(금감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홈페이지), 토지‧건축물‧자동차(우편, 문자, 

방문 중 선택), 공무원연금‧공제회 등 기타(개별기관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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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1 설문 개요

 설문제목 :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찾기, 은행마다 발품 팔아야 할까요?”

 설문기간 : 2025. 12. 18. ~ 12. 31.(14일)

 참여인원 : 총 3,908명 * 설문 3,615명, 댓글 124명, 추천 163명, 비추천 6명

 설문인원 : 총 3,615명 * 일반국민 1,910명, 국민패널* 1,705명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모집단

2 결과 요약

○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은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92.4%가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남

  【서비스 핵심 절차】

• (전자 합의) 정부24에서 상속인 전원이 본인 인증 후 '대표상속인' 지정 및 자금 수령

  위임 전자 약정 체결

• (일괄 집금) 대표상속인 명의의 '상속자금 관리용 가상계좌'로 모든 금융자산 자동이체

• (자동 정산) 가상계좌에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약정된 비율대로 상속인들에게 자동 송금

○ 제도 도입 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도 이용 시 우려되는 점은 △대표 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의 소외(26.1%)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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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결과

○ (상속 처리 경험)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61.5%,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5%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있다   1,392 38.5% 526 30.9% 866 45.3%

2 없다   2,223 61.5% 1,179 69.1% 1,044 54.7%

-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여러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을 
각각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732 35.3% 325 39.6% 407 32.6%

2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
식과 기준이 달라서 겪는 혼란     558 26.9%    166 20.2% 392 31.4%

3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593 28.6% 252 30.7% 341 27.3%

4 생업 등으로 인해 은행 영업시
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움     181 8.7%  73 8.9% 108 8.6%

5 기타        7 0.3%   5 0.6%   2 0.2%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찬반의견) 전체 응답자의 92.4%*가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

   * ‘매우 찬성한다’(63.6%)와 ‘찬성한다’(28.8%)의 합계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 상속인 간의 전자적 합의를 통해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자금을 일괄 수령(집금)하고, 상속인들에게 자동 분배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매우 찬성한다   2,298 63.6% 1,172 68.7% 1,126 59.0%

2 찬성한다   1,041 28.8% 407 23.9% 634 33.2%

3 보통이다     223 6.2%  98 5.7% 125 6.5%

4 반대한다       30 0.8%  15 0.9%  15 0.8%

5 매우 반대한다       23 0.6%  13 0.8%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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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시 기대되는 점)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이 37.9%로 가장 높음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   2,067 37.9% 1,007 39.0% 1,060 36.8%

2 ​복잡한 종이 서류(인감증명서 
등) 준비 부담 해소   1,417 26.0%   630 24.4% 787 27.3%

3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
배로 상속인 간 분쟁 예방     771 14.1%    329 12.8% 442 15.4%

4 숨은 소액 금융자산(휴면예금 등) 
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음     766 14.0%  392 15.2% 374 13.0%

5 ​상속 경험이 없는 이용자도 쉽
게 진행 가능     438 8.0% 222 8.6%   216 7.5%

○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이용 시 우려되는 점)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보기
합계 국민패널 일반국민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 해킹 등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1,267 24.7% 592 24.0% 675 25.3%

2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1,883 36.7%    966 39.2% 917 34.4%

3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
령층의 소외 문제   1,338 26.1%      597 24.2% 741 27.8%

4 착오 송금 등 시스템 오류 가능성     344 6.7%    156 6.3%  188 7.1%

5 ​특별히 우려되는 점 없음     299 5.8%   155 6.3% 144 5.4%

○ (상속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상속 절차의

간소화 및 상속 세금 처리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

(상속 절차의 간소화 필요)
 ▸ 상속 서류의 전자 제출‧공유를 통한 간소화 필요(전자화‧표준화 요구)
 ▸ 정부 24 등에서 상속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 할 수 있는 안내 필요

(금융기관 상속 처리의 분절성과 통합 요구)
 ▸ 한 번의 동의로 모든 금융기관(주식, 보험, 채무 등) 및 부동산 등에도 범위 확대 요구
 ▸ 금융 상속 처리가 조회, 인출, 세금 납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

(상속 세금 처리 지원)
 ▸ 상속 개시 후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되도록 하여 편리한 세금 처리 필요

 ▸ 상속세 사전 예측 및 분할 납부 지원 등 세금 처리 과정의 디지털 전환 필요

(제도 이용 지원 및 안전성‧편의성 강화 등)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악용방지 등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필요 
 ▸ 상속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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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제점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한계

□ 금융기관 다양화 및 조회서비스 이용 증가

○ 상속 금융거래 조회 대상은 총 14개* 금융협회 및 기관 소속의 

은행, 조합, 보험, 증권, 여신, 대부기관 등 수십여 개 금융회사 해당

    *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농‧수협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손해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한국대부금융협회

○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복잡한 금융재산 파악을 위한 상속인의 조회 

서비스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5년 기준 85.5% 이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건)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망자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3,389

 상속인 조회서비스 226,742
(71.4%)

267,338
(71.7%)

275,811
(78.2%)

296,473
(82.7%)

310,738
(85.5%)

 ※ 금융감독원 실적자료 및 인구동향조사(kosis)

□ 피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정보 미흡

○ 대부분 금융기관이 피상속인 계좌의 잔액,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금융기관은 ‘조회가 불가’ 하거나 계좌 

잔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존재 여부만 제공’

  - 이 때문에 잔고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결정,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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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할협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결국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발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정보연계 미흡 현황>

(단위 : 개)

내용 구분 전체 기관수 해당 기관수

조회 불가
여신금융협회 61 15(24.6%)

손해보험협회 17 1(5.9%)

잔액 정보 미제공
(예금‧대출 등 존재 여부만 제공)

금융투자협회 63 63(100%)

신협중앙회 862 862(100%)

한국예탁결제원 1 1(100%)

 ※ 권익위 실태조사(’26. 4월)

2 다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국민 피로

□ 상속 금융재산 증가

○ 최근 5년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볼 때 상속 금융재산은 한 해 평균 

5조 8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상속자산의 12.4%에 달함

○ 또한, 상속세 신고대상 금융재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4년 7조원을 넘어, ’20년 대비 44.2%(↑3조 1천억 원) 증가

○ 그러나 상속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각 금융기관별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실제 상속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별 

별도의 신청‧심사 등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 특히, ▲금융재산 특성상 다수 금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점, 

▲해당 통계수치는 과세미만 상속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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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찾기위한 개별 금융

기관 대응에 따른 부담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평균 47,089,846 
7,919,046
(16.8%)

17,162,332
(36.4%)

12,467,930
(26.5%)

5,819,232
(12.4%)

3,721,308
(7.9%)

2020 27,302,185  6,178,439 10,607,873 4,681,571 3,927,847 1,906,456 

2021 65,849,694  7,759,080 15,748,698 30,609,763 5,865,495 5,866,658 

2022 56,403,717  8,844,828 20,735,056 17,263,700 6,310,466 3,249,667 

2023 38,959,666  8,246,621 18,539,878 3,611,779 5,954,349 2,607,040 

2024 46,933,970  8,566,260 20,180,153 6,172,839 7,038,001 4,976,718 

  * 해당 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수치

 ※ 「국세통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 방문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

○ 상속 금융재산 보유 금융기관들은 ‘정당한 상속인 확인’ 및 ‘증빙

서류 접수’ 등을 위해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 요구

○ 그러나, 상속 금융재산은 수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 금융회사로 

흩어져 있어 일일이 기관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고충 야기

  - 일부 금융기관은 정확한 잔고, 거래내역 등 세부내용 조회의 경우도 

추가 서류제출 요구 및 내방 원칙 고수

  - 특히, 서류보완을 이유로 재방문 요구 등 상속 과정에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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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방문 절차로 인해 가족 잃은 국민의 고통 가중

○ 또한, 온라인 뱅킹 등 전자금융 확산으로 점차 금융권 영업점이 

축소되고 있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 증대

<관련 민원 사례>

▣ 상속재산조회시 증권회사는 “잔고 있음”만 표시되고, 거래 내용이나 금액을 알

려면 방문하라고 함. 만약 소액인 경우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감수 할지 의문이 

듬. 정확한 보유주식, 잔고금액을 공개하고 온리인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해달라. 

(국민신문고, ’26.1월)

▣ 상속조회 후 OO은행에 거래조회를 문의하니 예금인출도 아닌데 방문하라 하고 

이미 상속조회를 위해 낸 서류가 있는데, 또 다시 5종의 중복서류를 내야 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함.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기관이 수십군데라면 수십군데를 

몇 번씩 찾아다녀야 상속받을 수 있나. 시정해달라. (국민신문고, ’24.1월)

▣ 소액 보험금을 받는데도 복잡한 여러 서류와 상속인 모두의 방문 또는 인감증

명서를 요구함. 상속인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사는 것도 아닌데 기껏 몇 천원 찾

는데 여러 서류발급 수수료와 교통비까지 써야하는지... (국민신문고, ’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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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 상속절차의 표준화된 기준 부재

□ 동일 서류의 금융기관별 반복 제출

○ 상속을 받으려면 ‘정당한 상속인의 증명’ 등 심사를 위해, 각각의 

금융기관 마다 다수의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

<상속인 주요 제출서류>

유형 제출서류 용도 비고

1,2순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 확인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사망 및 사망시기 확인

3,4순위
및 대습상속
상속인 등

피상속인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 상속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경우

미내점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3개월 이내 발급분

협의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 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유언상속
‧

유증

수유자 인감증명서,
유언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법원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 의사 확인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등이 비거주자인 

경우

   ※ 금감원‧9개 금융업 협회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보도자료中(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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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서류 및 양식 제각각

○ 「민법」은 상속 순위, 상속 종류, 법적상속분 등 법적 권리관계만 

정하고 있고, 실제 현장의 상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부재

  - 이 때문에 금융기관별 요구하는 서류 종류나 각종 신청양식 등이 

다르고, 행정처리 내규 및 관행의 차이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국민 

혼란과 고충 가중

  - 또한, 금융기관은 법적분쟁,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기관 

관행*을 고수하며 상속 행정처리 간소화 등에 소극적 자세

    * 내방 원칙 민원처리, 과도한 서류요구, 소극적 정보제공 등

<관련 민원 사례>

▣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조회로 알게된 금융재산 상속 때문에 은행, 보험

회사 등을 방문하는데 요청하는 서류나 작성 양식, 절차 등이 다 달라 너무 복

잡하고 어렵다. 각 금융기관이 표준화된 서류양식과 절차를 진행해 유족의 어려

움을 해소해달라. (국민신문고, ’24.4월)

▣ OO은행에 상속 예금 인출을 문의하니, “상속예금 귀속동의서” 1장에 모든 상속

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고 함. 상속인이 5명이나 되고 거주지역도 다 다른 

관계로 주된 상속인이 여러장의 인감 날인 서류를 모아 제출하려 해도 안된다고 

함. 법원 등기도 여러장의 인감 날인 위임장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고객편의는 

생각하지 않는 은행 편의 행태의 나쁜 관행을 고쳐야함. (국민신문고, ’23.12월)

▣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큼 찾기위해 모든 상속서류를 갖추고 은행에 방

문해도 1인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함. 어떠한 규정에 따른 것인지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계속 지급을 거부함. (국민신문고, ’23.2월)

▣ OO은행 계좌의 상속재산을 찾기위해 상속인 4인의 대표로 위임장을 가지고 은

행에 방문했으나, 해당 은행의 양식이 아니라며 서류 접수를 거부함. 동일한 위

임장으로 □□은행과 ◇◇은행에서는 받아들여 졌는데 법령도 아닌 해당 은행 

내규로 이렇게 거부 하는게 맞는 것인지. (국민신문고, ’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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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기능 개선

○ 현 조회서비스는 분산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보유 기관 파악은 

일부 도움이 되나, 실제 상속 준비에 필요한 세부 정보제공 등의 

기능성은 여전히 제한적

  - 따라서 조회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여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의 

상속과정 사전준비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고도화 필요

○ 조회 서비스 미연계 기관에 대한 조회 확대 및 정확한 잔액 정보 등 

제공으로 ‘상속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예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확대 개편

【 개선 방향 】

  조회 기능 강화로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① 상속 여부 

판단(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② 상속인 간 분할 합의 결정, ③ 상속재산 

지급 신청 준비, ④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수준

     ▸ 【조회범위】 : 조회 불가 금융기관이 없도록 조회 대상 금융기관 확대

     ▸ 【조회내용】 : 예치금 잔액, 부채 현황, 주식 현황(주식명, 보유수량) 등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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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금융재산 표준 처리 기준 마련

□ 상속 금융재산 처리에 관한 공통기준(표준약정 등) 마련

○ 금융재산 상속 처리‧절차가 수많은 금융기관별 내규 등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는 것은 국민 권익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상속 처리

기간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금융기관 업무부담 증가

○ 전 금융권 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속 처리절차,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할 수 있는 공통기준 수립

<내용 예시>

  ①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 (예시) 상속순위별 공통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 상속유형별

추가서류(분할합의서, 위임장, 유언서 등) ※ 과잉요구 금지

  ② 금융기관 신청서식 표준화

      ※ (예시) 표준 신청서 구성,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정보, 상속지분 또는 금액,

피상속인 계좌정리(해지, 승계 등), 상속인 실명지급계좌 등

  ③ 상속 처리 절차 표준화

      ※ (예시) 상속 신청 → 서류 제출 → 상속인 실명확인 → 금융기관 심사

→ 이의신청 절차 → 상속재산 지급 등의 업무처리 표준화

  ④ 상속인 표준 통합동의 체계(상속인→위탁(지정) 금융기관→각 금융기관)

      ※ (예시)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실명확인 업무위탁, 제출서류

(개인정보 등) 처리 위탁 및 공동 이용 등

  ⑤ 기타 처리기한 및 유예(이의신청 등) 기간 등 

      ※ (예시) 제출서류 확인(심사), 보완요청, 정산가안 상속인 공지, 이의신청,

최종 결과 공지, 상속인 동의, 상속재산 지급 등 처리기한 명시

 

⇨ 관련규정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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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 개요 >

▪ 지정은행과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 ‘상속 서류 통합 접수 및 검증 

체계 구축’, 상속인의 실명확인‧서류접수‧상속심사‧지급 등 금융기관 상속

업무를 전산화, 기존 대면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단순승인 상속부터 단계적 시범시행, 장기적으로 전 상속 범위로 확대 

 통합 접수‧확인을 위한 ‘지정은행(Anchor Bank1)) 운영’

○ 상속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은행별로 통합 방문 접수 창구인 

‘지정은행’을 운영, 상속인 대면 실명 확인, 제출서류 등 접수‧확인 

및 타 금융기관으로 제출서류 이송 등 위탁업무 수행

<운영 예시>

▪ (통합 접수 창구 운영)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자 실지명의 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상속인 대면 의사 확인 등 타 금융회사 위탁수행

  ※ 최초 1회 방문 신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70세 이상 고령 상속인이 78% 이상인 점

(’20~’24년 상속세 신고), ▴상속인 대면 및 의사 확인을 통한 금융권 리스크 감소 필요성 

▪ (상속재산 신청 안내 등) 상속인 통합지급시스템 가입*, 개인정보 등 

통합동의**, 청구 금융기관 지정, 실명 수취계좌 등록

   * 각 금융기관이 상속 처리를 위한 금융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명인증, 서류 접수‧
보완(송수신), 이의신청, 상속재산 정산 확인 및 수취동의 등 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동이용, 고유식별번호, 제출서류 타 금융기관 이송(위탁) 등 

1)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진위 확인, 자금의 정산,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참여 기관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은행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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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 자료 이송) 제출서류 디지털인증(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화*, 

통합지급시스템 등록 및 상속인 지정 각 금융기관으로 이송**

   * 「전자문서법」에 따른 금융기관 전자서명, 보관 및 타 기관 송‧수신

  **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사고 방지를 위해 기관 간 문서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 

발신기관(지정은행)의 데이터는 ‘자동 폐기’하여 개인정보 보관(집중) 최소화

  ※ 각종 신청서류, 개인정보 통합동의 등 전자문서 생성이 불필요한 경우는 전산처리 

▪ (소액 재산 지급 간소화) 소액 상속재산(예시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속재산 Fast-Track 정산제’ 도입, 지정은행이 ‘실명확인 및 지급

서류심사를 병행’하여 상속재산 정산을 신속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상속예금 잔액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가 96.6%에 

해당(금감원/’25. 5월 기준)

  ※ 「금융실명법」 제3조는 100만 원 이하의 송금은 실명 확인 의무 면제, 또한 금융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액 다 계좌 신속 처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상속 처리

○ 각 금융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 지정은행을 통한 상속인 제출

서류의 비대면 접수(송‧수신) 및 상속 재산 지급 처리

  - 지정은행의 ’실명 확인, 서류접수‧확인, 상속인 전원 동의 절차‘ 등 

1차 검증과 각 금융기관의 2차 비대면 검증 체계를 구축,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이 상속재산 지급 

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정은행(통합 접수‧확인), ’상속인 ↔ 각 금융기관‘(제출서류 전산화) 비대면 상속처리 

<운영 예시>

▪ (상속자료 입력)‘지정은행’이 제출서류, 각종 동의* 등 시스템 입력

   * 본인인증,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및 공동이용(상속재산 보유 기관), 문서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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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확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신청(제출자료 송‧수신)을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 등 확인

   ※ 상속인(서류제출) ‣ 지정은행(실명확인‧접수, 전자문서화 및 이송) ‣ 개별 금융기관(접수)

▪ (상속 심사) 정당한 상속인 자격, 상속인 간 분할 합의 내용, 피상속인 

계좌정리 요청사항, 상속재산 수취 실명계좌 등 확인

▪ (보완요청) 상속인 제출서류 미비 등 필요시 보완사항 통지

   ※ 상속인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제출 방식으로 보완

▪ (심사 결과 통지) 각 금융기관은 1차 심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상속인 열람 안내(SNS 등) 통지

   ※ 금융기관별 결과를 취합, 상속재산 정산서 형태(양식)로 시스템 상 상속인에 공개

   ※ 모든 열람 기록은 시스템 로그 기록화 하여 부정 접근 방지

▪ (유예기간) 상속인의 ‘1차 심사결과 열람’,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일정 기간(1~2주 이내) 부여 

▪ (최종 승인 및 재산 이체) 금융기관의 최종 심사결과 시스템 등록, 

상속인 승인(확인)을 거쳐 상속인별 실명계좌로 재산 이체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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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단계별 흐름도>

구분 절차 및 내용 개선방안

상속준비

▪ 상속인 확인       ▸ 상속 순위, 공동상속인 등

▪ 피상속인 자산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서비스

▪ 상속 결정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재산 협의     ▸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유언, 유류분 포함)

▪ 신청서류 준비     ▸ 금융권 표준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등 준비 

ⓛ 상속조회 고도화  

② 표준기준 수립


상속준비 간소화



신청
‧

접수

①상속인

▷

②지정은행

신청서, 제출서류 등

지정은행 방문 제출

 상속인 본인확인, 서류접수, 

개인정보 등 통합동의서 징구

▽
④지정은행

◁

③상속인

상속인 제출서류 전자문서화, 

해당기관 전자문서 이송

통합지급시스템 가입,

실명수취계좌 입력,

정보제공 금융기관 지정

③ 지정은행제 

   통합접수


원스톱 신청



상속심사

⑤각 금융기관

▷

⑥금융기관↔상속인

▷

⑦각 금융기관

▪ 상속인 확인

 - 제출서류
 - 분할합의 내용
 - 피상속인 계좌정리
 - 상속인 실명계좌 등

▪ 자료 보완(필요시)

※ 시스템 본인인증  
 보완자료 제출 등

▪ 1차 결과 통지

※ 시스템 결과등록
   SNS 등 안내

▽
⑩상속인

◁

⑨각 금융기관

◁

⑧금융기관↔상속인

▪ 결과 확인,     

   시스템 승인

▪ 최종 결과 등록,

   상속인 통지

▪ 유예기간

※ 상속인 결과확인,  
   이의신청 등

④ 전산시스템


비대면 처리



상속처리
⑪각 금융기관

상속인 실명계좌로 재산 이체 및 계좌정리

 ※ 위 흐름도는 ’통합지급서비스 구축・운영‘ 에 대한 예시로, 금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속 금융재산 비대면‧전산화 서비스 도입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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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및 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기능 개선

 - (조회범위) 조회 불가 기관이 없도록 대상기관 확대

 - (조회내용) 잔액, 부채, 주식(주식명, 보유수량) 등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운영에 반영

’26. 12월

 상속 금융재산 표준 
처리 기준 마련

○ 상속 금융재산 처리에 관한 공통기준(표준약정 등) 마련

 ⇒ 관련 규정 등 제정
’27. 6월

 상속 금융재산 통합 
지급서비스 체계 구축

○ 통합 접수‧확인을 위한 지정은행 운영

○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상속 처리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2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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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법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
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 25 -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
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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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
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
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
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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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
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
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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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
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
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
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
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
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
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
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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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6월  15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최 진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이 태 한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정 본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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